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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법인은 ‘방송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 경인방송 법인의 폐업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이 또 다시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허가 거부 결정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폐업을 결의한지 3개월여

만에 iTV 법인이 지난 4월 1일 폐업을 철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iFM을 신규채용인력

으로 운영하고, 향후 광고 수주와 사업 등의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중계차와 스튜디오를 포함

한 유휴 방송장비와 시설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iTV 이사회의 폐업은 명백한 위장폐업이었으며, 위장폐업과 고용해지, 폐업철회에 이어

선별고용을 통한 영업재개의 순으로 진행되는 iTV 법인의 음험한 시나리오임이 분명해졌다. 파행

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시․청취권을 빼앗아가고 방송을 위해, iTV 정상화를 위해 희생해 온

300여명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더니, 이번 폐업철회는 그나마 방송인으로서 존재하리라고 기

대했던 윤리와 책임의식마저도 이제는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법상 사업권을 취소

당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신규 TV 사업자

공모에 나설 의향을 비치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승소할 경우,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겠다는 탈법적이고 이중적인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방송인은 국민과 시․청취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iTV 법인의 작태는 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이용하겠다는 불손하고도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iTV 법인이 한때나마 방송인이었다는 기억을 지우려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전국

의 방송인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

위원회에도 방송질서를 어지럽히는 iTV 법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하며, iTV에 대

한 향후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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